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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성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에 엄중 경고‘ ’

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에 제재조치 방통위에 건의- , SkyLife -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위성( )□ 방송의 과도한 해지방어

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법정 제재조치를 취할

방침이다.

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작년o ( ) 상반기부터 위성

방송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늘어나 년 월 한’09 7 국

디지털위성방송(SkyLife)측에 차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1 ,

최근- 재조사 실시 결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, , 방통위에

에 대한 경고조치를 건의하기로SkyLife ‘ ’ 지난 월2 일17 의결하였다.

전체 방송관련 위성방송 해지관련 불만현황< vs >
구 분 월2008. 1-5 월2008. 8-12 월2009. 1-5 월2009. 8-12

위성방송해지관련 불만전체대비( ) 건50 (3.4%) 건198 (9.2%) 건308 (11.2%) 건333 (10.0%)
전체 방송관련 불만 건1,461 건2,154 건2,738 건3,337

자료 방통위 및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시청자불만:※

방통위에 따르면 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 개월를o , Skylife (2 )

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를,

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는 예가 많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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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는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년 하반기부터 온라인o SkyLife ’09

으로도 해지접수를 받도록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시 문자서비스를 통해,

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만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.

이에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의 개선노력이 미흡하였다고o , SkyLife

평가하고, 방송법 제 조100 제재조치등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에( ) SkyLife

대해 방통위에 경고‘ ’조치를 건의키로 하였다.

방통위가 이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불만처리 관련- ‘ ’ 최초의

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되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

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위성방송 해지방어 관련 불만 유형별 현황 월 월< (’09. 8 12 )>∼

불만 유형 불만건수 비율( )
해지요구시 일시정지무료시청 권유하며 가입유지․ 179(53.8%)
해지지연 및 해지누락에 따른 사용요금 부과 79(23.7%)

해지 유예기간을 부과하여 유예기간 경과시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37(11.1%)
혼란 유도하여 해지지연 사유를 고객에게 전가 5(1.5%)

기타 회피 지연 등( , ) 33(9.9%)
합 계 건333


